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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(4.30)

신고건수 검사실적
발생건수

전일누계 금 일 누 계 양 성 음 성 검사중 계

9 - 9 9 - - 9 9

조류인플루엔자 
방역추진상황(4.30)
▶ <’15.4.29.(수), 20:00 기준 농식품부 상황실, 044-201-2678/2679, (fax) 044-868-9027>

◎  (완료) 211농장 4,852천수 ◎  (계획) 없음

◎  (양성세부내역) 156건 : 150농가(농가 137, 전통시장 13), 6환경(분변 2 / 개 1·기타3 )

＊ 신고 9, 병성 5, 예살 47, 예찰 72(농가 62, 전통 10), 역학 17(농가 14, 전통 3), 환경시료 6

＊ 금일양성농장 : 없음

◎  (살처분농가 세부내역) 209농가(양성 133, 음성 64, 항체양성 12)

＊ 금일 살처분 : 없음

▣ 검사현황

◎ 총 802건(양성 176, 음성 622, 검사중 4)

구 분
시료접수(건)

검사내역(건)

양성 음성
검사
중

계전일
누계 금일 계 전일

누계 금일 소계 전일
누계 금일 소계

농가

의사환축 9 - 9 9 - 9 - - - - 9

역학관련 49 - 49 17 - 17 32 - 32 - 49

예방살처분 109 - 109 47 - 47 62 - 62 - 109

병성감정 13 1 14 5 - 5 8 - 8 1 14

예찰 110 - 110 72 - 72 38 - 38 - 110

이동제한해제 0 - 0 0 - 0 0 - 0 - 0

소계 290 1 291 150 0 150 140 0 140 1 291

야생조류 446 - 446 20 - 20 425 1 426 - 446

기타(환경시료, 개 등) 65 - 65 6 - 6 56 - 56 3 65

총 계 801 1 802 176 0 176 621 1 622 4 802

※ 총 시료현황 : 60,129점

▣  의사환축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

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

장관 등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

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개선명령 등

을 위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에 대하여 사용중

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

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가축분뇨의 관

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2516호, 

2014. 3. 24. 공포, 2015. 3. 25. 시행)됨에 따라, 

환경오염 실태조사의 대상지역·조사항목 및 과

징금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

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

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  

가.  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

대상지역 등(제4조 신설)    

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대상

지역을 농경지,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정하고, 실

태조사의 목적별 조사항목을 생활환경 또는 수질 

및 수생태계,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

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악취, 수질오

염물질 등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함.  

나.   닭 또는 오리 사육자에 대한 처리시설 

설치·변경 의무 면제(제9조제4호 신설)     

닭 또는 오리 사육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

치·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시

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

도록 방수재를 까는 등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

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의무를 면

제함.  

다. 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

등 마련(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 

신설)    

가축분뇨를 퇴비·액비 등으로 만드는 자원화시

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으로 함수율 또

는 염분 등의 항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, 시장·

군수·구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퇴

비·액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
관한 법률 시행령

▶   [시행 2015.3.25.] [대통령령 제26158호, 2015.3.24., 일부개정]


